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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어지는 강력범죄 대응 요구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맞서는 상황에서 오

랜 시도 끝에 2012년 5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전에 

소방에 의존하던 휴대폰 단말기 위치추적권을 갖게 되었다. 위치추적권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적법 상황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복잡다기한 현장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유연한 

적용이 요구되고 또한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긴급상황에

서 사용자 위치추적의 사전동의, 경찰권한 발동을 정당화하는 상황의 존재에 대한 판단, 

요청자의 적격성 등 불확실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와 정확성 등 기술상의 문제로 시민들의 

기대와 같이 필요한 때에 적실하게 위치추적권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논

문은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된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위치추적권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환경, 법률 그리고 위치추적 기술과 관련된 제반 쟁점을 현장경험을 통해 정리

· 분석하고 개인정보관련 법들의 단일화나 위치추적 비용부담 문제 등 제도적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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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위치정보는 위치기반 서비스 등 상업적 이용 뿐 아니라 요구조자 구호나 범죄의 

추적 등 공적인 이용가치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민감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의 성격상 뜨거운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주제이다. 

경찰은 2012년 5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하 위치정

보법)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위치추적권을 부여받아 구조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법 개정 전에는 소방의 협조를 통해 위치를 파악해 왔으나 위험에 빠진 시민들

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속적인 지적을 입법부에서 받아들임으로써 경

찰이 독자적으로 위치추적을 통한 시민을 구조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으로 마련되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된 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위

치추적과 관련된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권한 남용의 우려 또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실무에서는 불명확한 법률 규정과 부정확한 위치정보 등의 이유

로 많은 경우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위치추적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치정보 및 추적권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이주락(2017) 등 해당 주제를 직접 

다루기보다 간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박경신(2012)과 같이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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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을 포괄하는 법 · 정책 문제를 다루는 경우, 이원상(2012)와 같이 형사사법 분야

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 등 그 범위나 접근방법이 다른 다수의 연구가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위치정보법의 개정까지의 뜨거웠던 사회적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2012~13년 초반에 집중되었고, 이후에는 서봉성과 최응렬(2015) 등이 매우 드물게 

이를 연구하였을 따름이다. 하지만 법시행 이후의 연구도 형식적인 자료나 법률 자

체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실제 위치추적권이 생기면서 이를 활용하는 

현장에서 기대에 미흡하거나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적절하게 

인지되어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법개

정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주거환경 등 긴급신고와 관련된 주변상황의 변화가 

긴급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분석을 통해 개정 

위치추적 법령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에 

대한 법률과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입법대안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Ⅱ. 경찰 위치추적권의 법적 지위

1. 경찰의 위치추적권 논란과 입법과정

세칭 경찰의 위치추적권은 위치정보법 제29조제2항에 의거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신고자 등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아 구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2012년 5월14일 동법에 대한 13차 개정 

시 경찰의 위치추적권을 신설하였으며, 개정법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이전부터 인권단체 등은 경찰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바로 획득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게 되면 상당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으로서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하는 다른 

법제(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를 해칠 수 있다며 반대가 심하였다(다산인권센터, 

2012). 그러나 2007년 홍익대 부근 등에서 여성 3명이 동일범에게 납치되어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2008년 9월 경찰이 최인기, 변재일, 신상진의원 등을 통해 경찰에 위

치추적권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무부와 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에 반대 해 2년간 표류하다가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동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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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2. 4. 11). 그 후 2009년 1월 7명의 여성을 유인 · 살해하고 검거된 강호순 사건

과 2011년 2월23일 대전에서 폭행사건으로 숨진 중학생사례(대전일보, 2011. 2. 24.)

에서 경찰이 위치추적을 했더라면 희생을 줄이거나 막을 수도 있었다는 여론이 비등

하였다(동아일보, 2011. 2. 28). 그러나 경찰이 위치추적권을 부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2012년 4월 발생한 우위안춘 사건이었다.1) 이 사건이 보여준 경찰

의 위치추적권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은 인권단체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위치추적권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당시 온라

인 리서치기업 두잇서베이(www.dooit.co.kr)가 인터넷 사용자 2,831명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3.5%가 112 신고센터에 위치추적권을 부여하는데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천지, 2012. 4. 24).

2. 위치추적의 개념과 중요성

위치정보보호법 제1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개념은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휴대전화, RFID, GPS 등

을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의미하고, 개인위치정보란 위치정보 중에서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혹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의 위치추적은 LBS(Location-Based Services, 위치기반 서비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LBS란 이동통신망이나 위성신호 등을 이용하여 모바일 단말의 위치를 측정

하고, 측정한 위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서(최혜옥, 

2003), 이동통신망 기술, 위치추적 기술, 단말기 기술 및 정보기술과의 통합기술로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이 요구된다. 현재 경찰의 긴급신고시스템인 112서

비스는 이러한 위치정보의 정확성 여부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 복잡한 

도시구조, 잦은 지리정보의 변화, 위급상황 발생에 따른 혼란 및 신고자의 표현능력

과 지리감 미숙 등은 사건 발생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 확인을 어렵게 하여 경찰의 

1) 2012년 4월 2일 새벽 5시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우위안춘은 28세 

여성을 납치 · 살해한 후 시신을 조각내 훼손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살해당한 여성은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우위안춘은 경찰이 아닌 소방방재센터에서 위치추적(GPS)을 해줘서 체포되었으며 그 이유는 

경찰에게는 위치추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C%9C%84%EC%95%88%EC%B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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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 경찰의 현장 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구조 등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 긴급신고의 본래 목적이라고 볼 때 

정확한 요구조자의 위치정보 확보야말로 궁극의 목적달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국내 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수색인력에 투입되는 인원은 평균 4~8명으로 수색시간은 1~3시간이 소요

되고, 만약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질 경우 수색인력, 수색시간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에 따른 연간 구조생명은 3,200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

도 있다(박창민, 2013). 또한 미국의 경우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지역에서 2001년에 

발생한 73,706건의 응급사건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앰뷸런스가 1분 일

찍 도착(대응)하면 전체 사망자수는 17% 감소한다는 통계적 분석이 발표되기도 하

였다(Wilde, 2009).

3. 위치정보와 개인정보법상의 개인정보와의 관계

위치정보법 제29조제2항에 근거한 경찰의 위치추적권은 국민의 생명 · 신체를 보

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 위치정보법 개정 당시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위치

정보법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

시에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위치정보법 제29조제2항에 의거하여 시민보호를 

위해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라 할지라도 위치정보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을 벗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선 위치정보에 대한 성질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위치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비교되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질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와 같이 정보주체 고유의 정보인데 반

해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사업자에 의해 획득, 제작되는 생성정보이며, 변동성측면에

서 보자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고유정보로서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유지되는 정

적인 정보인 반면 위치정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며, 변동의 흐

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보이다. 그러나 위치정보가 침해되었을 경우 위치정보

주체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될 수 있고 행동반경이나 이동방향이 유추될 수 있어 

생명 ·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침해 위험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김봉수, 2012).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의미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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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혹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법적인 개념에 의할 경우 개인위치정

보는 직접적으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나타내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이원상, 2012). 실제로 이러한 해석에 따

라 행정자치부도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하다고 명기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 종

합지원 포털).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인정보의 일부분인 위치정보만을 별도로 분리

하여 관리하고 있는 위치정보법은 개인정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김봉수, 2012).

Ⅲ. 위치정보법상 경찰 위치추적권과 법적 ‧ 기술적 한계

1. 경찰의 위치추적권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

이상과 같이 시민보호를 위해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라 할지라도 위치추적권은 

위치정보법이 지향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목적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수단이나 요건들은 실무에서 입법자들이 예상

하지 못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위치정보법에 의하면 경찰은 요구조자, 목격자, 구조요청을 받은 자 및 실종

아동 등의 보호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긴급구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은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

청 전에 사안별로 관련자에게 동의 및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위치정보법 제29조제2

항). 이때 긴급상황이라 함은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위험이 아니라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을 전제로 한다. 즉 법익침해의 급박한 위험이나 장해의 발생

(시간적 급박성)과 생명 · 신체 등 중요한 법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의 위험이 존재해

야 한다(침해법익의 심각성)(이성용, 2014). 이처럼 법률 규정에 의하면 경찰이 긴급

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예외가 있기는 하나 사전에 동의 및 의사

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본다면 목격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것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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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요구조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구나 제3자 신고 시 요구조자의 의사를 확인할 경우 사건에 따라서는 상황을 악화

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살기도자의 경우 경찰이 전화상 접촉을 하면 

요구조자가 의도의 실행을 앞당기거나 휴대폰을 꺼버리는 등 실질적으로 긴급구조

가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한 신고의 경우는 의사확

인 시도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결국 사전 의사확인의 문제는 요구조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침묵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생명 ·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에 

놓인 국민을 방치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조용혁, 2014).

둘째, 긴급구조기관의 구조요청 자격 제한에 관한 것이다. 위치정보법이 긴급구조

를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기관은 긴급구조기관

과 경찰관서뿐임에도 불구하고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상이하게 규

정되어 있다(윤주연, 박수현, 201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긴급구조기관(소방서, 

해양경비안전서)에 구조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개인위

치정보 주체, 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미성년후견인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해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에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위치정보 주체, 목격자, 

개인위치정보 주체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자 및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이다. 따라서 

제3자가 요구조자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더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어 

긴급구조기관(소방서 및 해양안전서)에 구조를 요청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소방에서 

경찰로 위치추적을 요청하거나 신고자에게 112로 다시 신고하도록 안내할 수밖에 

없어 구조시간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이다. 실제 소방에서 경찰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은 소방서를 요구조자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제3자로 보고 위

치추적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제한적인 긴급구조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현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 사회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 사

건이 좋은 예이다. 당시 보건당국은 감시를 이탈한 감염 의심자들을 찾기 위해 위치

추적을 실시했으며, 법적근거로는 위치정보법 제15조와 이를 보충하는 규정으로 개

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 예외조항 가운데 ‘공중위생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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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머니투데이, 2015. 6. 8). 하지만 위치정보법 제15조는 다른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법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은 위치추적 관련 예외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의 법조항을 조합하여 위치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은 해석상으

로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긴급구조의 범위에 관련하여 현실에서는 신고사건이 

긴급상황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명확한 기준 설정

이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비긴급상황이 긴급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위치추적 결정은 업무담당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윤성근, 채진, 

2012). 행여 112신고 접수 경찰관들이 만약의 사고를 우려해 위치정보 제공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박종철, 우

대식, 2014).

넷째, 납치 등 피해자 보호가 긴급한 중요 현행범에 대한 위치추적권에 관한 문제

이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를 경우 범죄인의 추적을 위한 위치정보 제공은 요청할 

수가 없다.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피의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는 있다. 그

러나 이 경우 실무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112신고 접수(3분) → 형사과 통

보(2분) → 결재 및 통신자료제공 요청(10-15분) → 긴급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 요청

(통화내역 및 실시간위치추적-휴일은 본청에 요청)(5-10분) → 통신사로부터 위치정

보 회신(15-30분)순으로 실무상 통상 1시간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납치했거나 피해자를 해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경우, 피의자의 휴

대폰 번호를 알아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즉각적으로 취할 수는 조치가 없

는 것이 현실이다. 

그 밖에  개인정보 관련법들의 산재는 법의 적용을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오해

를 불러 오기도 한다. 특히 관련사건이 발생했을 때 잘못된 법률적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 초래와 갈등의 요인이 될 수

도 있다. 2012년 4월 우이안춘 사건 때 언론사들은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

2항제3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위치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한겨레신문, 

2012. 4. 9.). 이러한 법률적용에 관한 오해는 개인정보관련 법률이 단일적인 체계화

를 이루지 못한데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3)

3) 방송통신위원회 (20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해설서;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두지 않고 분야별 또는 특정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개별법을 제정 · 시행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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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한계: 위치정보의 부정확성 문제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위치추적은 앞서 언급한 법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기술적으

로도 부정확성에서 오는 문제점에 부딪히고 있다. 

첫째,  Wi-Fi와 GPS 측위 성공률이 낮다는 점이다. Wi-Fi와 GPS 측위는 신고자의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경찰의 위치추적에 신뢰성을 

주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래 <표 1>은 

부산 경찰이 2015년 6월과 7월에 사용한 측위방식별 위치확인 성공률이다. 

구 분 계 6월 7월

총 건수 1,046 493 553

Cell (92.4%) 966 445 521

GPS (13.7%) 143 62 81

Wi-Fi (21.9%) 229 114 115

실패 (7.6%) 80 48 32

<표 1> 2015년 6~7월중 부산경찰 방법별 위치확인 성공률

※ 출처: 부산경찰 112신고에 따른 위치확인 결과를 필자가 정리

표에 의하면 CELL 방식은 92.4%, Wi-Fi 방식은 21.9%, GPS방식은 13.7%의 위치

확인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어 정밀측위가 가능한 Wi-Fi와 GPS방식의 위치확인 성공

률이 의외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감사원이 조사한 경찰청 전체의 Wi-Fi와 GPS방식의 

측위 성공률은 각각 19.6%와 16.0%로 부산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에서 정밀측위에 성공하여 제공한 285,341건 중23.3%(66,577건)가 112시

스템을 통해 지방청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실되었다는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

다(감사원, 2015).

에서도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입법시도가 여러 차례 있어왔으나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일본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포괄적인 분야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유럽 국가들도 위치정보에 관련한 별도

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며 EU지침을 자국의 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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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CELL 방식 측위의 큰 오차로 인해 위급상황에 대처가 쉽지 않다. 위 표에서 

보듯이 부산지방경찰이 실시한 CELL방식의 위치추적에서 측위 성공률은 92.4%로 

높은 편이나 오차범위가 100m에서 수km에 달해 현실적인 사용에 많은 문제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동통신3사가 경찰에는 인터넷전화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인터

넷전화는 시내전화와 달리 초고속인터넷이 설치되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어(유동

IP를 사용) 전화번호만으로 위치추적이 어렵다. 따라서 가입자가 위치정보를 구두로 

알리지 못하는 긴급상황에서는 인터넷전화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인터넷 전화로 112

에 신고 된 살인, 강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등 5대 범죄를 확인한 결과, 신고

자가 자신의 위치를 말하지 못한 403건 중 228건(53%)는 주소를 알지 못해 출동하지 

못했거나 신고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감사원, 2015).

넷째, 실내측위와 관련된 문제로 고층빌딩이나 아파트에서 휴대용 단말기로 112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가 자신이 위치한 층과 호실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경찰이 

신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해외단말기, 유심이동 및 자급제(알뜰폰) 단말기에 대한 측위가 문제된다. 

아이폰 등 외국산 단말기는 2013년 9월 이전 제품인 경우 정밀측위가 불가능하고, 

그 이후 제품들은 측위시간이 30~120초가 소요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

며, 유심이동단말기와 알뜰폰은 이동통신사간 프로토콜 규격이 달라 정밀측위가 불

가능하다(감사원, 2015). 2012년 10월 31일 이후 국내생산 단말기에 대해서는 원격으

로 GPS나 Wi-Fi 장치를 강제로 ON/OFF 시킬 수 있는 기술이 2014년 1월 17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국외생산 단말기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Ⅳ. 경찰의 위치추적권 개선방안

1. 위치정보법의 개선 방안

시민들은 법적규제를 떠나 경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대해 신속히 위치추

적을 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위치추적을 담당하는 경찰들

은 위치추적관련 법률의 모호성, 지나친 통제,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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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으로 인해 많은 갈등상황에 노출되고 또 개인적인 판단과 상황인식에 따라 

위치추적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쟁점

이 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긴급구조 시 사전 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조 받을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

는 경우 사후확인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8조의2제2항). 하지만 긴

급구조를 해야 하는 사건의 성격상 사전 의사확인이 곤란하거나 상황에 대한 정확

한 판단이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나아가 요구조자의 대부분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사전 동의를 고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긴급구

조관련 위치정보법상의 사전동의 규정을 없애고, 사후에 통보를 하는 방식 등으로 

바꿔야 본래 법의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요구조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를 진행

할 수 있다.

둘째, 긴급구조기관에서 구조요청 자격 때문에 위치추적을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모순이다. 긴급구조기관은 그 본연의 임무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

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명구조, 응급

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하는 기관임을 감안 할 때 긴급구조기관과 

경찰을 구분해서 긴급구조 요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오히려 

긴급구조기관에 대해서는 구조요청 자격을 더 완화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긴급구조 

요청 자격이 없는 신고자가 경찰에 재차 구조를 요청한다면 긴급신고와 위치추적의 

존재목적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긴급구조 요청 자격에 대한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과의 차이를 제거하여 소방서와 해양안전경비서가 긴급구조 업무를 적시에 수

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위치추적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법의 근본 목적을 해할 수도 있다. 위치정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찰이나 긴급기관에 대한 권한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

급 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있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추적의 

요건에 대한 예외를 너무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변화와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위치추적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외조항의 신설이

나 개인정보보호법과의 통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윤재옥 

국회의원은 ‘자살 암시글 게시자 긴급구호법’을 발의하여 제3자가 자살 기도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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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조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이 바로 자살기도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도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4. 12. 29).

넷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관련법률 통합에 관한 것이다. 몇 해 

전 개인정보의 종류에 따라 각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 체계의 단일화를 위해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21명의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하였다(2015.2.5.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제안된 법안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위치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을 통합 · 규율한다는 취지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통합 · 개정된다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의 예외조항4) 및 제58조 적용의 일부제외 규정5)을 통해 현재의 위치정

보보호법이 지니는 한계를 벗어나 활용 폭이 넓어지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현재 위치정보법의 법적제한을 

신법에 포함시키게 되면 위치정보관련 오남용은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전의 현행범에 대한 위치추적허용과 관련하여 생명 · 신체에 긴박

한 위협이 존재하는 중요 현행 범죄는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목격자 등 증거가 존재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목전의 중요 현행범에 대해서도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

다면 범죄피해자가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범죄

를 사전에 정하고 사후에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통제를  마련한다

면 오 · 남용에 대한 우려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2. 위치추적 기술향상 방안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증가에 따라 그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 확인의 중요성

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전화에 대한 주소확인 및 전파음영지역이 많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제3호>

5)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의 제한에 상관없이 처리가능하다 <제5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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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심과 고층아파트에서의 위치정보 확보방안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현장의 경찰관은 위치추적 기술과 정확성에 대해 외부에서 예상하는 만큼 만

족감이 높지 않아 그 괴리를 메울 수 있는 기술적용이 필요하다. 경찰의 위치추적과 

관련하여 활용가능한 기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Wi-Fi 방식의 측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Wi-Fi 방식은 실내

외 측정이 가능하고 개인 Wi-Fi AP까지 사용할 수 있어 측위 정확성이 높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내공간이 보다 대형화, 복잡해지고 많은 일들을 실내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실내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유

재준, 2012). Wi-Fi에 의한 측위는 CELL방식의 단점인 넓은 오차범위와 GPS방식이 

실내 및 고층빌딩 주변 등 전파음영지역에서는 측위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Wi-Fi기반 측위는, 휴대전화 주변의 AP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위치를 측정하

는 방식으로 Wi-Fi AP의 설치가 많은 도심지와 실내에서 비교적 정확한 측위가 가능

하므로(박창민, 2013) 우리나라처럼 Wi-Fi보급률이 높은 곳에서 112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실내측위 기술 도입에도 유리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여기에는 이동통신3사간 Wi-Fi DB통합하는 방안을(경향신문, 2012. 5. 23.)도입

하거나, 공공Wi-Fi(Public Wi-Fi) 확대하는 방안(한국정보화진흥원, 2014)이 고려가능

하다. 

둘째는 CELL방식 측위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CELL방식에 의한 측위는 오차범위

가 100m에서 수km에 달해 광범위한 지역을 수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이

동통신3사는 112신고에 대해 경찰에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km정도 범위 내에 

실종자가 있다는 식으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CELL방

식으로 위치추적 시 기지국을 중심으로 α(알파), β(베타), γ(감마) 등 3개 방향 

120°씩 Coverage (영역)를 분리하여 단말기 발신신호를 포착하고 있다(박종철, 우대

식, 2014). 한 개의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으로 표시되는 지역을 3개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그 중 하나의 영역에 존재하는 단말기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은 

경찰의 수색영역을 1/3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수사목적의 긴급위치추적의 경우, KT는 경찰과의 협약

으로 공익목적을 위해 세분화된 영역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타 이동통신사들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박종철, 우대식, 2014). 통신사들이 112신고의 경우도 세분화

된 영역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것은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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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비스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여도 필요하다

고 본다. 

셋째, 실내측위(고층빌딩 내)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는 고도정보와 와이파이정

보를 결부시켜 빌딩내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테크조선, 2012). 시민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기압계가 부착되어 있어 건물의 층수(고

도)를 확인하는 기술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IT동아, 2012).  정확한 위치정보는 긴

급신고를 처리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판매

되는 스마트폰에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압계 혹은 더 나은 기술 장착을 의무화하

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긴급신고 시 각 통신사는 기압 혹은 고도정보(건물층수 및 

산의 고도)를 같이 전달하여 긴급신고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당장 실무에서 활용가능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그 밖에 인터넷 전화 위치추적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전화 사업자

의 데이터베이스에 인터넷전화가 있는 곳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으면 긴급전화 시 

관련기관에 전화번호와 위치를 보내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술적인 방식에

서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법률적인 측면으로 인한 한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인터넷사업자는 119로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동주소 현출 기능서비

스(ALI)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각 인터넷전화 사업자(KT, 삼성SDS 등)들이 서비

스 이용약관을 통해 119신고 때는 위치정보를 자동 제공하도록 가입자들로부터 사

전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112신고 때는 이러한 동의가 없어 위치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와 같은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결가능하다. 

Ⅴ. 결  론

경찰에 위치추적권이 주어진 가장 큰 이유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안전

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에 의한 위치추적

은 필요시 용이하게 사용되도록 법 규정이 명확해야 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위치추적 관련 기술도 관

계기관의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쇄신되어야 된다. 위치정보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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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나 의사확인, 구조요청 자격차별 및 긴급구조의 범위제한에 대한 논의를 개

인정보관련 법들의 단일화 방안과 연계하여 고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정부가 주도적

으로 긴급전화와 관련한 기술과 품질규격을 파악하고 이를 이동통신사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윤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민간 기업이 아무런 동기 없이 긴급신

고에 대해서 최선의 위치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도입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급전화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를 통

해 정당한 가격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면서 공적인 의무이행을 강요하는 방안도 논

의해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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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and Technical Issues of Using Location 

Information for Police Rescue

Park, Kwang-Ju⋅Jang, Yun-Sik⋅Park, Ro-Seop 

In May 2012, the police was empowered to electronically obtain location information of 

mobile devices from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s for the purpose of rescue by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fter years of pressure with 

repeated serious violent crime outbreaks and controversy concerning the risk of breaching 

privacy. This study examines the environmental, legal, and technological challenges related 

to location tracking at the time of five years after the amendment of the law. 

The bottom line of police's locating power is to secure the lives of people in deadly 

emergent circumstance. Therefore, location tracking using given information should be swiftly 

proceeded after consideration and judgment of justification in timely manner to electronically 

request information to mobile carriers, and it is necessary to have somewhat flexibility of 

interpretation to be applied to diverse situation. In addition, location tracking technology 

should be continuously updated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stake-holders. Recognizing 

substantial problems in practice, we identified and explored the issues including obtaining 

prior consent for tracking the user's location in case of emergency, confirmation of 

emergency situation requiring police presence, qualification of legitimate requester, and 

limited applicability in various circumstances, which are required to reconsidered in 

conjunction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Additional practical issues may 

include the expenses for information provision  and other incentives to promote active 

cooperation by the telecom companies.

Keywords: location information, location tracking, emergency rescue, 

privacy information, 112 police call


